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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많은 기업들을 이익급감이나 부도·파산 등의 경영위기로 빠뜨리
고, 해당 기업들의 채무변제능력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업간에 채권·채무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채권·채무조정이란 채
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
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
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
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채무조정 중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과 채무면제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
자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
정이익으로 인식하며,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산처분손익으로 인
식하면 된다.
◇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무자 A는 차입금 1,000에 대해 토지(장부가:700, 시가:80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탕감
받기로 함.

   	 차) 차입금		  1,000		  대) 토 지			   700

                                  					            자산처분손익   		 100

                                  					            채무조정이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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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맞는 절세미인 /  나의 시야를 더욱 넓히려면

상담실 백종훈 차장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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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받은 경우 동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권자 B는 대여금 1,000에 대해 토지(장부가:700, 시가:80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탕감해주기로 

함(B의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

	 차) 토지       		  800		  대) 대여금		  1,000

   	        대손충당금   		  100

    	        대손상각비  		  100

채무면제 등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채무조정

 채무자는 조건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채무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채무면제에 따른 채무자의 회계처리

	 차)  차입금  		  1,000           	 대) 채무면제이익 		  1,000

 채권자는 채권·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
해야 하는데,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
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그 차이금액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조
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전체금액을 면제해주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충당금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조정 반영한다.

◇ 채무면제시 채권자의 회계처리(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충당금과 우선상계)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대여금		  1,000 

 

 

 


